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9]

배출량 추가지정 기준(제15조제3항 관련)
추가 지정 배출량(L/일) = (할당 오염부하량/실측평균수질) × 106

비고 : 1.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
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(mg/L)으로 한다.

       2.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
부하량을 말하며,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(kg/일)으로 한다.


